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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31 접 수 연 월 일 2020. 10. 23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성 명  윤재상 외 78명

소개의원

(소속위원회)

 김호평(도시계획관리), 전병주(교육)

 오현정(환경수자원), 김재형(행정자치)

건    명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계획관리

○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내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KT 부지, 약 23,600평)을 추진하면서, KT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와 청사건물 일부를 광진구에서 다시 매입하라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사업초기 ‘문화시설’로 계획되어 ‘광진구 신청사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어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국토계획법 제65조)에도 맞지 않음.

광진구 신청사(공공청사)는 ‘기반시설’로써 사용용도, 운영 및 관리주체가

광진구청인 것이 명백한 바, 이에, 광진구 신청사 예정 부지를 시설물의

직접적·독자적 관리청인 광진구청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청원함.


